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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1.24(수) /총4매(본문3, 붙임1)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이유리, 서기관 전상억, 사무관 이상우
∙☎ (044) 201-3374, 3375, 3372, 3368

보 도 일 시
2018년 1월 25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5(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3일 국무회의 통과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

ㅇ「주택법」개정(‘16. 3. 22. 개정, ’20. 1. 1.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

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1, 2차 동일)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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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

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1, 2차 시험과목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공동주택관리법」개정(‘17. 8. 9. 개정, ’18. 2. 10. 시행)으로 ‘주택

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

고,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

원장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

통부의 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ㆍ국장급 직원을 당연직 

1차시험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2차시험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등)

《국토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개요 》
◈ 위 원 수: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위원장: 주택정책관(당연직)
◈ 임 기: 3년
◈ 주요기능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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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 하고, 6명 이내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

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③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

ㅇ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 입주자: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ㅇ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

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서기관(☎ 044-201-33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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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현황

회차 시험일
응시자
(A)

합격자
(B)

합격률
(B/A)

시행
기관

시험
방식

제1회 ‘90.03.01 34,045 2,348 6.90%
국 토
해양부

상대
평가

제2회 ‘92.11.22 11,061 1,910 17.27% " "

제3회 ‘94.11.20 37,667 2,492 6.62% " "

제4회 ‘96.11.24 59,363 2,740 4.62% " "

제5회 ‘98.11.22 43,584 6,295 14.44% " "

제6회 ‘00.11.19 30,160 3,096 10.27% "
절대
평가

제7회 ‘02.11.07 14,852 1,962 13.21% " "

제8회 ‘04.11.21 18,404 3,637 19.76% " "

제9회 ‘06.11.26 25,794 4,281 16.60% 주택
공사 "

제10회 ‘07.10.21 17,145 1,508 8.80% " "

제11회 ‘08.09.07 16,411 2,751 16.76% 산업인력
공단 "

제12회 ‘09.09.20 17,598 3,504 19.91% " "

제13회 ‘10.09.19 17,506 2,698 15.41% " "

제14회 ‘11.09.25
(1차:‘11.7.17)

17,931
(1차:17,238)

3,385
(1차:2,915)

18.87%
(1차:16.91％) " "

제15회 ‘12.09.23
(1차:‘12.7.15)

14,922
(1차:14,701)

1,473
(1차:1,633)

9.87%
(1차:11.11％) " "

제16회 ‘13.09.28
(1차:‘13.7.13)

13,656
(1차:13,502)

2,407
(1차:4,381)

17.62%
(1차:32.45％) " "

제17회 '14.10.04
(1차:'14.7.19)

15,643
(1차:13,652)

2,049
(1차:1,154)

13.09%
(1차:8.45％)

" "

제18회 '15.10.10
(1차:'15.7.18)

14,428
(1차:14,416)

1,928
(1차:2,187)

13.36%
(1차:15.17％) " "

제19회 '16.10.15
(1차:'16.7.16)

15,701
(1차:15,344)

2,288
(1차:2,516)

14.57%
(1차:16.39％) " "

제20회 ‘17.9.30
(1차:‘17.7.15)

17,160
(1차:16,587)

1,894
(1차:2,015)

11.03%
(1차:12.14%) " "

합계 453,031 54,646 12.06%

☞ 합격자수는 행정심판(소송) 결과 추가 합격자 발생 분 포함 최종자료

※ 1～13회까지는 1․2차 동시 시행


